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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(주심 김창석 대법관)은, 지난 27일 변호인 2인이 체포된 피의자의 열람등사청구를 

거부한 서울경찰청 홍제동 분실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, 대한

민국 및 경찰관은 변호인들에게 각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.

대법원은 특히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의 체포된 피의자 변호인의 체포영장 열람등사청구

권은 기소 여부나 변호인 선임 및 서면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

였다. 이는 일선 수사기관이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체포영장의 열람 등사를 비밀, 관

행 등을 이유로 거부해온 것이 명백히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

다.

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,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의 열람등

사는 체포된 즉시 인정되어야 할 긴급하고도 중요한 방어권의 시작인 점, 특히 이사건 경

찰관은 체포영장을 열람해 주었다는 등으로 법정에서 허위 주장을 하였던 점, 재발방지를 

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한다는 점에서 과소하다 아니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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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임 있는 경찰관의 위법행위는 단순한 개인

의 잘못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,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, 앞으로는 법원이 더욱 엄정

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 주기를 기대한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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